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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, 실제 

자재명세서 (Bill of Materials, “BOM”) 및 손실률이 

결정되지 않은 경우 기술적 자재명세서 및 손실률을 사용할 

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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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t a glance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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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의 원산지를 규정하는 

산업무역부의 시행규칙 

05/2018/TT-BCT에 따라 원산지 

증명서를 신청하는 기업은 

수출물품이 원산지 규정을 

충족함을 신고 및 보장해야 하며, 

손실률을 포함한 완제품의 

자재명세서(BOM)를 신고해야 

합니다. 

그러나 동 시행규칙은 신고해야 

하는 자재명세서(BOM) 및 

손실률이 실제인지 기술적인지 

명시하지 않습니다. 일반적으로 

기술적 자재명세서(BOM)는 

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

자재/소모품 수량을 미리 결정해둔 

것입니다.

2023년 8월 25일, 산업무역부 

산하 수출입국에서 

원산지설명표의 자재명세서(BOM) 

및 손실률 신고에 대한 지침을 

제공하는 공문 708/XNK-XXHH을 

발행했습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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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공문 708에 따르면 수출물품의 

원산지증명서 신청 시, 실제 

자재명세서(BOM) 및 손실률을 알 

수 없는 경우 기업은 기술적 

자재명세서(BOM) 및 손실률을 

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기업은 

데이터가 정확하게 신고되고 

적절한 문서에 의해 뒷받침되며 

수출물품이 해당 원산지 규정을 

충족한다는 점을 보장해야 합니다.

또한, 공문 708은 원산지증명서가 

발급된 후 관할당국이 수출물품의 

원산지에 대한 검사 또는 검증을 

수행하는 경우 기업은 실제 

자재명세서(BOM) 및 손실률로 

인해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

수출물품의 원산지가 변경되지 

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

강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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